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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연월일 년 월 일: 2006

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:

○ 당직근무자의 대체휴무 여부와 관계없이 당직수당이 동일하여 대체

휴무가 없는 당직근무자의 상대적 불이익 및 근무의욕이 저하됨에

따라 당직수당을 차등지급하여 당직근무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

함.

대체휴무가 있는 당직은 종전과 동일하게 당직수당 원 을(30,000 )○

지급하고 대체휴무가 없는 당직에 대하여 당직수당을 원으로, 50,000

인상하여 차등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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